
대구예술대학교 국내여비규정
(개정 2004.04.09. 교무위원회)

(개정 2007.07.30. 교무위원회)

(개정 2019.06.20. 교무위원회/자구수정)

제 1 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대구예술대학교(이하 “우리 대학교”라 한다) 교직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여비의 종류) 여비는 운임, 현지교통비, 숙박료, 식비, 기타로 구분한다.

제3조 (여비의 지급구분) 여비는 별표 1의 여비지급구분표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4조 (여비의 계산) 여비는 순로에 의하여 이를 계산한다. 다만, 공무의 형편상 또는 천

재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순로에 의한 여행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실지 경

과한 노정에  의하여 계산한다.

제5조 (여행일수의 계산) ① 여행일수는 공무로 소요되는 일수에 의한다. 다만, 공무로 

출장지에 체재하는 일수 및 여행도중 천재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소요되는 일수 

이외에는 육로여행은 400킬로미터, 수로여행은 200킬로미터에 대하여 1일씩으로 계산한 

일수를 초과하지 못한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한 경우에 1일 미만의 나머지가 생길 때에는 이를 1일로 계

산한다.

제6조 (여비의 변경) 여행도중에 변경에 의하여  여비의 계산을 구분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의 목적지에 도착한 날로부터 구분하여 계산한다.

제7조 (근무지외 거주지등으로부터 직접 여행시의 여비) 개인적인 일로 근무지 또는 출

장지 이외의 곳에 거주 또는 체재하는 자가 그 거주지 또는 체재지로부터 목적지에 이르

기까지 직접 여행할 경우 그 거주지 또는 체재지로부터 목적지에 이르는 여비액을 지급

한다. 다만, 그 여비액은 근무지 또는 출장지로부터 목적지까지의 여비액을 초과하지 못

한다.

제8조 (여비지급의 예외) ① 총장은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

될 때에는 여비의 정액을 감하거나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2인이상의 교직원이 같은 목적으로 동행하여 출장할 경우에는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

고 그 동행자중 가장 높은 등급을 적용받는 자의 여비를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상시출장시의 여비) 특수 임무를 띠고 상시 출장을 요하는 교직원에 대하여 별표

1의 여비지급구분표의 금액 이내에서 이를 월액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 2 장 철도운임,선박운임,항공운임 및 자동차운임

제10조 (운임의 구분) 철도여행에는 철도운임, 수로여행에는 선박운임, 항공여행에는 항



공운임, 철도외의 육로여행에는 자동차운임을 지급한다.

제11조 (운임의 지급)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및 자동차운임은 별표1에 따라 정액

으로 지급한다. 

제12조 (실비운임)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정액의 운임으로써 실비를 충당하기 어려운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실비액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지급의 제한) ① 우리 대학교 차량으로 여행할 경우에는 운임을 지급하지 아니

한다.

② 보직교원의 경우 그 보직 활동에 따른 출장 이외에는 별표1에 따라 전임교원의 기준

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 3 장 현지교통비, 숙박료 및 식비 

제14조 (지급) ① 현지교통비 및 식비는 여행일수에 따라 이를 지급하되, 우리 대학교 차

량을 이용할 경우에는 현지교통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숙박료는 숙박하는 일수에 따라 정액으로 지급한다. 다만, 수로여행에 있어서는 천재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육상에서 숙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숙박료를 지급하지 아

니 한다.

③ 수로여행에 있어서 선박운임외에 따로 식비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여행일수에 따라  

정액으로 지급한다.

④ 육로 120킬로미터 또는 수로 60킬로미터 미만의 여행에 있어서는 현지교통비의 전액

과 식비의 2분의 1을 지급한다.

⑤ 동일여행이 육로와 수로를 걸치는 경우에는 수로 1킬로미터를 육로 2킬로미터로 계산

하여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5조 (현지교통비등의 감액) 같은 곳에 장기간 체재하는 경우의 현지교통비 및 숙박료

는 그곳에 도착한  다음날로부터 계산하여  15일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일수에 하여 

정액의 1할, 30일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일수에 대하여 정액의 3할에 상당한 액을 빼

고 이를 지급한다.

제16조 (근무지내 출장시의 여비) 근무지내(대구, 경산, 칠곡, 왜관, 구미지역 등)  출장

의 경우에는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일 출장 시에는 20,000원을 지급한다. 다만, 우

리 대학교 차량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식비 10,000원을 지급한다. 단, 4시간 이내의 

왕복출장 시에는 10,000원을지급하며, 학교차량 이용 및 편도출장은 여비를 지급하지 아

니한다. 

제17조 (국외 여비) 국외출장의 여비는 따로 정한다.

  

제 4 장 퇴직자 등의 여비

제18조 (퇴직 또는 휴직된 자의 출장비) 사무인계 또는 잔무정리 등을 위하여 퇴직 또는 

휴직된 자에게 출장을 명하였을 때에는 전직 또는 본직에 상당한 여비를 지급한다.



제19조 (여행 중 사망한 경우의 출장비) 여행 중 사망하였을 때에는 여비의 2배액을 그 

유족에게 지급 할 수 있다.

제20조 (교직원이 아닌 자의 여비) 교직원이 공무수행상 여행을 하는 경우에 배우자등 

교직원이 아닌 자의 동반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교직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도 

이 규정을 준용하여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4년 4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